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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근저당 설정비 소송 ‘은행’이 이겼다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을 놓고 소비

자와 금융권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일단 은행 측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해당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에서 첫 번째 확정판결로 현지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재판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곽모씨(77) 등 소비자 67

명이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흥국생명, 현대해상, 동국화재, 신한생명, 하나캐피탈 등 15개 금융기관

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대출비용 부담조항이 소비자와 금융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과 이

익조정을 거칠 기회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개별약정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일률적 

약관에 해당하지만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키지 말 것’을 강제하는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제도개선

을 위한 행정적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켰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각 금융기관

이 준수하도록 권고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이 권고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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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받아낸 근저당설정비용 등 대출 관련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 10여 건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 역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

은 소비자들이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으로 1, 2심에서는 모두 원

고(소비자 측)가 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대출비용 부담조항이 △개별적 약정인지 아니면 일괄적ㆍ일률적인 약관에 

따른 것인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ㆍ불합리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리상 ‘개별약정’ 아닌 ‘일률적 약관’으로 판단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 전가’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근저당 설정비 등은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박스에 기재

를 하는 ‘선택형 약관’ 형식인 만큼 개별적 약정”이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비용 전가로 볼 수 없

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일률적 약관’이라고 원심 판단을 일부 

배척하면서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의 행정적 

조치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종전 약관이 무효로 되거나 그 조항에 따른 거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언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관련 기사] 

ㆍ 파이낸셜뉴스 - 근저당 설정비 소송 ‘은행’이 이겼다(2014. 6.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180939

